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200
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  25,005,608140,445,944 115,440,336 [국비18,703,462 기금1,494,336 양여금24,685,000]

2220
환경관리               27,728,46386,822,547 59,094,084 [국비11,670,658 양여금24,685,000]

2224
하수관리               11,714,77037,170,821 25,456,051 [국비22,000 양여금24,685,00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

△4,73040,821 45,551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

△4,73040,821 45,551  

201 △869일반운영비 18,511 19,380  

△869 0118,511 19,38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16,031)

  ·화장실 문화개선 캠페인 (=5,000)

600    –피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0개 =

1,000    –어깨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0개 =

400    –플래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5개 =

2,000    –청소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    –한줄서기 계도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화장실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(=4,500)

2,500    –홍보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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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   –화장실 개방안내 표지판               2,000 * 1,000매 =

  ·화장실 문화개선 세미나 (=3,840)

2,500    –토론자료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0부 =

84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500 * 80매 * 3명 =

500    –소모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500개 =

2,691  ·부서운영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운영수당> (=800)

800  ·화장실 문화개선 세미나 강사수당          100,000 * 8명 =

<급량비> (=1,680)

201 1,680
일반운영비

  ·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2 869여비 5,964 5,095  

869 015,964 5,095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3,564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    66,000 * 3일 * 3명 * 6회 =

202 2,400
여비

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일 * 4명 * 12회 =

203 100업무추진비 1,900 1,800  

100 031,900 1,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203 1,900
업무추진비

화장실문화개선 참여단체 격려               2,000,000 * 95%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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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 △1,830일반보상금 5,446 7,276  

170 083,446 3,276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           

634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,400 * 2명 * 12월 =

1,800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2명 * 12월 =

720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명 * 12월 =

292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,000 * 2명 =

△2,000 092,000 4,0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1,000화장실개선 컨설팅팀 운영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* 5회 =

301 1,000
일반보상금

기동봉사반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명 * 20회 =

307 △3,000민간이전 9,000 12,000  

0 029,000 9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307 9,000
민간이전

화장실문화개선운동 추진단체 지원       9,000,000 * 1개단체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11,719,50037,130,000 25,410,500 [국비22,000 양여금24,685,0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10,978,00024,707,000 13,729,000 [국비22,000 양여금24,685,000 ]

403 자치단체등자 △378,000본이전 2,022,000 2,400,000 [국비22,000 양여금2,000,000 ]

△378,000 012,022,000 2,40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2,000,000하수도관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양여금2,000,000 ]

22,000오수처리시설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국비22,000 ]

404 11,356,000공기업자본전출금 22,685,000 11,329,000 [양여금22,685,000 ]

<하수도특별회계>

10,425,000하수관거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양여금10,425,000 ]

12,260,000하수처리장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4
공기업자본전출금

[양여금12,260,000 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741,50012,423,000 11,681,500  

307 1,539,000민간이전 11,939,000 10,400,000  

1,539,000 0511,939,000 10,400,00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307 11,939,000
민간이전

위생처리장 위탁운영(환경시설공단)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 △396,000자치단체등이전 84,000 480,000  

△396,000 0184,000 480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자치구·군 공중화장실 등 악취제거 약품비 지원

308 84,000
자치단체등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700개소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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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3 자치단체등자 △400,000본이전 400,000 800,000  

△400,000 01400,000 80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400,000자치구·군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